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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근로자의 증가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

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

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

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

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

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 

비율1)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

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

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

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

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07

년 30만 3000명(지체장애인 25만 1000명, 

지적장애인 4만 8000명, 정신장애인 4000

명)에서 2017년 49만 5000명(지체장애인 

33만 3000명, 지적장애인 11만 2000명, 정

신장애인 5만 명)으로 증가했고, 민간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1) 법정 비율은 장애인 상용직 근로자 수와 장애인 실업자 수의 합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 수와 전체 실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 이 
수식에서 ‘장애인’이란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었다. 이 수식의 ‘장애인’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면서 2018년 4월부터 법정 비율이 오른
다(厚生労働省, 2018b).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5년간에 걸쳐 법정 비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2018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법정 비율을 2.2%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는 공공기관의 법정 비율을 ‘민간기업의 법정 비율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비율은 2.3%이다. 공공기관의 법정 비율은 2018년 4월 1일부터 2.5%로 오른다(労働政策審
議会障害者雇用分科会,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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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역시 2007년 1.55%에서 2017년 1.97%

로 상승했다(厚生労働省, 2017a, p. 7).2)

2. 고용할당제의 발전

일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60년

의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

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른바 「지체장애인고

용촉진법」으로 시작되었으며, 고용할당제는 

1976년 장애인 고용 법정 비율 미달에 대한 

부담금 규정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3) 이후 일본 정부는 지체장애인(1976

년~)으로 국한했던 ‘(고용 대상) 장애인 근

로자’의 범위를 지적장애인(1998년~), 정신

장애인(2018년~)으로까지 점차 확대하며,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법정 비율을 1976

년 1.5%에서 1988년 1.6%, 1998년 1.8%, 

2013년 2.0%로 인상했다(厚生労働省, 2017b, 

p. 14). 일본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많은 유럽국가가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쓰고 있다(Greve, 2009; 오욱찬, 2016, pp. 

37-39).

3. 중소 민간기업과 고용할당제

고용할당제 도입 이후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1977년 1.09%, 1987년 1.25%, 

1997년 1.47%, 2007년 1.55%, 2017년 

1.97%로 꾸준히 상승했다(厚生労働省. 2017b, 

p. 14).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10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

나 2017년 6월 기준 일본 정부의 통계를 살

펴 보면 일본의 고용할당제가 안고 있는 문

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법정 비율 2.3%가 적용되는 공공기

관의 법정 비율 달성 비율은 전체 기관의 약 

90%인데 비해 민간기업(법정 비율 2.0%)은 

약 50%만 법정 비율을 달성해, 민간기업의 

법정 비율 달성률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厚生労働省, 2017a, p. 5).5) 둘째, 기업 규

모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보면, 직원 수 

2) 장애인 근로자 수 계측 방법의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2년까지는 직원 56명 이상의 기업
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였으며, 2013년부터는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고, 중증장애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를 1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3) 1960년 법 제정 당시 장애인 고용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 민간기업에서는 ‘노력해야 할 목표’였다. 1976년 법정 비율 미달에 따른 부담금 
규정이 생기면서 민간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됐다.

4) 즉, 1976년 10월 시점에서 ‘장애인 근로자 수’란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수’였다. 이후 1988년 4월부터 지적장애인 근로자 수를, 2006년 4
월부터 정신장애인 근로자 수를 ‘장애인 근로자 수’로 간주하였다. 다만 법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정한 것은 1998년, 정신장애인
을 고용할 의무를 정한 것은 2018년이다.

5) 민간기업은 50%(9만 1024개 기업 중 4만 5553개 기업), 중앙정부기관은 97.6%(42개 기관 중 41개 기관), 광역지자체기관은 
97.4%(156개 기관 중 152개 기관), 기초지자체기관은 88.2%(2319개 기관 중 2046개 기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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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1.6%,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2.16%로, 

중소기업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厚

生労働省, 2017a, p. 8). 또한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만 5471개 민간기업 중 장

애인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 무려 

58.7%(2만 6692개 기업)에 달하며, 그러한 

기업은 대부분 직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만 976개 기업) 혹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5656개 기업)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

은 기업이다(厚生労働省, 2017a, p. 19).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기업이 고용할

당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고용할

당제의 문제점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직종이 아니다”,6) 

“장애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시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毎日新聞社, 2018a). 하

지만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중

소기업의 업무는 제한적이다(障害者職業総

合センター, 2013, p. 109). 따라서 고용할

당제를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

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장애인 고용 환경 변화와 일본 정부의 노력

고용할당제의 확대에 따라 장애인을 둘러

싼 고용 환경이 바뀌었다. 먼저 ‘주식회사 

리쿠르트 스타핑(株式会社リクルートスタッ

フィング, 인재파견업체)’에서 장애인 구직

자를 지원하고 있는 소메노 유미코씨는 “지

난 2년 사이 정신장애인 채용시장이 바뀌었

다. 몇 개 기업으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은 

정신장애인 구직자가 기업을 골라 가는 사

례가 늘었다”(日本経済新聞社, 2018)고 하

다. 또한 장애인의 인식 역시 바뀌었다. 

마쓰이 노부오 분쿄가쿠인대학(文京学院大学) 교

수는 “예전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등

록을 꺼렸지만,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의 장점을 이해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었다”(日本経済新聞社, 

2018)고 하 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

용을 장려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첫째,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전달체계가 

개선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장애인 근로자를 

6) 법정 고용률 달성 정도를 산업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업(28.8%. 4702개 기업 중 1356개 기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35.2%. 
2632개 기업 중 927개 기업), 도매·소매업(39.6%. 14611개 기업 중 5779개 기업), 교육·학습지원(40.3%. 1922개 기업 중 775개 기
업)에서 낮은 반면, 의료·복지(63.0%. 15209개 기업 중 9586개 기업), 제조업(57.4%. 22807개 기업 중 13083개 기업), 운수·우편
(55.8%. 6530개 기업 중 3646개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다(厚生労働省, 2017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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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갖고 있는 고

민들, 즉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고민

들을 듣고 기업 경 자를 위한 ‘장애인 근로

자 고용 직장 투어’를 기획하고 있다(毎日新

聞社, 2018b). 그리고 ‘헬로워크(ハローワー
ク, 이른바 ‘공공고용센터’, 544개)’,7) ‘장애

인취업·생활지원센터(障害者就業·生活支援

センター, 332개)’,8) ‘지역장애인직업센터

(地域障害者職業センター, 52개)’9)에서 그

러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7b, p. 4). ‘헬로워크’를 통한 취업이 

2006년 4만 3987건에서 2016년 9만 

3229건10)으로 두 배 증가했고, ‘장애인취

업·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이 2006년 

3634건에서 2016년 1만 9136건11)으로 다

섯 배 급증했으며, ‘지역장애인직업센터’의 

직업재활계획 작성 건수 역시 2006년 1만 

7410건에서 2016년 2만 7462건12)으로 증

가하 다(厚生労働省, 2017b, p. 8).

둘째, 고용보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보

조금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장애

인을 처음으로 고용한 기업이나 발달장애

인, 난치병 환자를 고용한 기업을 위한 ‘특

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

과 장애인을 단계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트라이얼고용조성금(トライアル雇用助成金)’ 등

이 그 예다(厚生労働省, 2017b, p. 10).

셋째, 고용할당제의 법정 비율을 달성하

지 못했던 기업에서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

으로 한 보조금을 들 수 있다.13) 장애인 근

로자를 위한 작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위한 ‘장애인작업시설설치등조성금(障害者作業施

設設置等助成金)’,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기 

위해 작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위한 ‘중

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소시설설치등조성금

(重度障碍者多数雇用事業所施設設置等助成金)’, 장애인 근로

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

업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등조성금(障害者福祉

7) 일반구직자는 물론 장애인구직자를 위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8) 도·도·부·현 지사에게 지정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NPO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역에서 공공고용센터나 지자체와 협조해 장애인의 취
업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9)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独立行政法人 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가 설치한 기관이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
활의 거점이다.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하나씩 있다. 전문상담자가 직업평가, 준비훈련, 적응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10) 신규구직 건수도 2006년 103637건에서 2016년 191853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11) 이용자 수도 2006년 22339명에서 2016년 166635명으로 급증했다.

12) 이용 건수도 2006년 26189건에서 2016년 32332건으로 늘었다.

13) 고용할당제에 의한 부담금은 대부분 할당을 초과로 달성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
의 한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오욱찬, 201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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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等助成金)’ 등이 그 예다. 장애인을 위한 시

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기업을 위한 ‘장애인고용안정조성

금(障害者雇用安定助成金)’,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인을 배치할 경우의 ‘장애인

개조등조성금(障害者介助等助成金)’,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을 보조하는 ‘중증장애인통근대책조

성금(重度障碍者通勤対策助成金)’ 등도 최근 일본 정

부의 성과로 들 수 있다(厚生労働省, 2017b, 

p. 10).

5. 장애인의 기대와 직장 정착 전망

법정 비율 인상으로 장애인 구직자들의 

기대가 커졌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유

인도 커졌다. 이를 정부의 보조금 확대로 뒷

받침하자는 것이 최근의 일본 장애인 고용

의 큰 흐름이고,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성과

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 장애인 근로

자의 이직률14)을 둘러싼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헬로워크’나 ‘장애인취업·생활지원

센터’의 지원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 정

착률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에 주목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7b, p. 36).

한편으로 새로운 과제도 떠올랐다. 아직

까지 일본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일반 근

로자로 일하다 중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례

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일본시각장애인연합(社会福祉法人 

日本盲人会連合) 다케시타 요시키 회장은 “일반 

근로자가 중간에 실명할 경우 직장에서 계

속 일하려면 재활훈련이나 별도의 직업훈련

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드물다”고 지

적하 다(労働政策審議会障害者雇用分科会, 

2017b).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정착률이나 

합리적 편의 제공 대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정한 고용할당제

가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

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14) 취직 후 3개월 시점의 정착률이 지체장애인 77.8%, 지적장애인 85.3%, 정신장애인 69.9%, 발달장애인 84.7%, 취직 후 1년 시점의 정
착률이 지체장애인 60.8%, 정신정애인 49.3%, 발달장애인 71.5%이다. 특히 취직 후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 이유는 “근로조건이 안 
맞는다”가 19.1%, “업무수행상의 과제가 있다”가 18.1%, 3개월 이후 1년 미만 이직자의 이직 이유는 “장애·질병 때문”이 17.4%였다(障
害者職業総合センタ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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